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 

 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 

 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 

- KB 법인용 MMF I-2호(국공채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

으로 운용한다. 

1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

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

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 중 남은 만기가 5

년 이내인 국채증권,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

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(이하 “국공채”라 한다) 

및 기업어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

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

2. ~ 9. 생략 
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

으로 운용한다. 

1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

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

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 중 남은 만기가 5

년 이내인 국채증권,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

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(이하 “국공채”라 한다), 

사채권으로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

채권(법 제71조 제4호 나 목에 따른 주권관련사

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

한다. 이하 “은행채”라 한다) 및 기업어음증권. 다

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

을 받지 아니한다. 

2. ~ 9. 좌동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 

 

2. 변경(예정)일: 2026년 07월 09일(목) 


